
◉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-26호

　개선권고 재결

  2026년 3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｢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

관한 법률｣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

2026년 04월 07일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개선권고 재결공고[중앙해심 제2026-002호(철광석운반선 스텔라데이지 침몰사건)]

사 건 명 : 철광석운반선 스텔라데이지 침몰사건

피요청자 : 사*** ****(** ***)

부**** *** ********, *

귀 법인에 등록되어 있던 스텔라데이지가 2017. 3. 31. 13:24경 브라질 산토스에서 남동방 약 

1,550마일 떨어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하여 승선 선원 22명이 실종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

   이 침몰사건은 스텔라데이지가 개조 이후 취약해진 횡강도, 장기간 누적된 피로 손상 및 선박소유

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선체 구조 강도가 약화된 상태에서 철광석을 만재하고 항해하던 중, 너울

성 파랑에 의한 비대칭 횡압력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2번 및 3번 좌현 선박평형수탱크 선

저만곡부의 외판이 찢겨나가 대량 해수 유입이 발생한 후 인접 탱크까지 손상 및 침수가 확대됨으로

써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   따라서 이러한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

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귀 법인의 선급검사 및 인증심사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

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   첫째, 현상검사 시 미승인 구조물 설치 또는 승인받지 않은 화물적재 및 고박 등이 이루어질 수 

있음에 유의하여 선박소유자의 상태 유지 의무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소속 검사원의 

교육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.

   둘째, 특히 선령 15년을 초과한 강화검사 대상선박에 대해서는 선박검사 시 과도한 부식, 심각한 

변형 등을 식별하기 충분할 정도로 검사 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관련 선급규칙을 개선하시기를 

바랍니다.

   셋째, 사업장․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 숙련된 심사원을 배치하고, 선박안전관리 매뉴얼 및 

절차서 등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해당 사업장․선박의 내부심사 및 시정·환류 등의 절차를 

철저히 확인함으로써 해당 사업장․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원 교육 및 

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.


